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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개정 건의사항

□ 건의 건수 : 총 1건(공정경제과)
(건의일자 : ’24.6.26.)

연번 건의내용 소관부처

1

<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 >

□ 현황

◦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개시 전 등록기관에 필수적으로

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고, 이후 1년마다 재무 상황 등을

갱신하는 정기변경과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

수시변경을 실시하고 있음

     ※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지자체 이양(’19.1.1)
□ 문제점

◦ 정보공개서 심사건수 증가로 심사 지연 우려됨

     ※ 심사처리 건수: 연 8천여 건
◦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 내용의 오류로 신뢰도가

저하되어 예비창업자의 피해 발생 우려

    ※ 가맹사업법: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
 □ 건의내용

◦ 가맹본부의 ‘자기책임’으로 직접공시 및 ‘프랜차이즈

전자정보공시시스템’ 구축

(가맹본부)신청→(지자체)심사·보완→등록→공개
⇩

(가맹본부)등록→공시→(지자체)사후검증→행정조치
⇒ 가맹본부는 변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,

창업희망자는 즉시 조회 가능 (정보의 최신성 향상)

□ 관련 규정

◦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(정보공개서의 등록 등)

(공정거래위원회)

   ※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제54조의 2(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의 보고)  


